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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가능: 배포 수/ : 2025. 2 26.( )

건설현장의 안전은 건설기술 진흥법 상의｢ ｣
다양한 제도에 따라 관리되고 있습니다.

□ 건설현장의 안전은 ｢건설기술 진흥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｣ 안전관리계획서

수립 시공사( ) 및 승인 발주자( ), 정기안전점검 시공사 및 안전점검업체( ), 건설사업

관리 건설사업관리자 또는 감리자( ) 등 다양한 제도에 따라 관리되고 있습니다.

ㅇ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국토안전관리원 등 산하기관과 함께 건설현장의

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해 별도로 연간 약 만개소2.2 의 현장을 선정하여

점검하고, 위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, 별점 부과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

있습니다.

일환으로ㅇ 월 일부터 월 일까지는3 4 4 14 소속산하기관· 등 개12 기관*과 함께

약 개1,700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지반의 동결 및 융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

하기 위해 해빙기 대비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.

* 국토교통부 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, 5 ( , , , , ), ,
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국토안전관리원, , , ,

□ 한편 세종 안성 고속도로 현장~ 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 조사는 향후 관계

기관 합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므로 현 상황에서 사고의 원인을 속단하는

것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이번. 사고를

수습하고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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